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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인

'. 

품

2. 명

∃. 형식승인번호

4. 조 건

형

성 명 :

상 호 :

사업장주소 :

구22-'

ㅅ

ㅇ
시
ㄱ 서인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 치·유지 몇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BG조제1 항·제1 0항  및

제B7조제 1 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직」 제8조·제9조 제B항에 따라

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 식올 승인합니다.

윤철 구

(주
) 서 한 에프 앤 씨

충청북도 충주시 산척 면 샛강영 길 59

2022 년 04 월 22 일

명 구조 대

식 수직 강하식, 옥내용 (4.5  ̃70)m

5. 비

翰翰 한국소방산업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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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鄕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Td : (}=;1Γ:≥E;9L’爻
'1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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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

성적서 번호 : "o多ZφO多 Iㅣ

페이지 : ( 1 )/(총 3)

검 사 성 적 서

1. 신 청 인 E∃  원 본 □ 재발급
○ 업 체명 : ㈜서한에프앤씨
○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 면 샛강영길 59
○ 접 수번호 및 접 수일 : 제2200083호 2022. 03. 04.

2. 검사성 적 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구조대

4. 검 사기간 2022. 03. 04.  ̃2022. 04. 22.

5
 
6
 
7 검 사방법

검 사장소

검 사환경

○ 온 도

검 사결과

※ 첨부

: 소방 청 고시 제2017-1 호(2017.07.26.)

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(20.0 ± 5.0)。 C, 습 도 : (42 ± η% R.H.

합격

세부 형식시험 결과(2 ∼ 3 페이지 참조)

위 성 적 서는 구조대의 형 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 니다.

2022년 04월

한국소 방산 업 기 술원

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전체 제품에 대한
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, KS Q ISO/IEC 17020 및 KOLAS 인정 과 관련이 없습니다.
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
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.

실 무 자

성 명 : 전 명 호
기술책 임 자

성 명 : 이 주 설

l of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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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명 ㈜ 서 한 에 프 앤 씨 형 식 승인번호 구 22-1

종 별 구 
조 대 형 시

ㄱ 수직 강하식, 옥내용 (4.5˜  70)m

시 허
ㅁ 항 .모. 결 과

비 고

조 항 항 목 기 준 시 료
(개
)

검 사결과 판 정

제 17조 구  
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1 적 합 합 격

제 18조 재 료 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시 험 생 략 합 격

제 19조
결 합부의

강도

1. 전장지지 재를 설치 한 구조대에서 포지 와 취부틀과의
결합부분의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 에 따라 주어 진
하중을 폭 50cln의 시험편에 가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

1 적 합 합 격

T百西지百ㅠ曺
-7呈
百可ㅠ
-τ
T니丁
一 
구 조대 에 서 포지 와

취부틀 및 결합부분의 강도는 6 K 05끄 (직물의 인장강도

및 신도시험방법)중 스트립 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
가로 2.5(m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

하중이 2.5 kN(250 kg) 이상일 것(다만, 강하시 직 접
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)

해 당 없 음

3.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취부틀과의
결합부 강도는 구조대 길이 에 따라 주어진 하중을
가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

적 합 합 격

제 20조
입 구틀의

강 

도
구조대의 입 구틀(부속장치 포함)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
주어진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 이 없을 것

1 적 합 합 격

제 21 조
포지 의

강 

도
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슬기준에 적합할 것 시 험 생 략 합 격

제 22조 내 후성

내부포지는 6 K 0705(염 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)에
의하여 20시 간 노출시 킨 다음 제21조 제1호의 포지의
강도시험을 한 경우 강도 저하율이 25 % 이하이어야 할 것

시 험 생 략 합 격

제 23 조 마 
모강도

포지는 6 K 0540(천 의 마모강도 시험방법 :괭창막법)에
의한 시험을 하는 경 우 마모강도 200회로 시험하여도
이상이 없어야 할 것

시 험 생 략 합 격

제 24 조 수축 율

포지는 《S K ISO 7771(텍 스타일—냉수침지에 의한 천의
변화 측정)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수축율이 2 %
이하이어야 할 것

시 험 생 략 합 격

—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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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별 구조  대 형 시
ㄱ 수직 강하식 I 옥내 용 (4.5˜  70)m

'' 
그그 I'

ㅌ

시 험 항 목

구조대를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바꾸는 충격 시험 을
연속하여 3회 실시한때 본체 및 결합부에 변형이 없을 것충격 시 험

1. 시험용 모험을 강하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/
그 평균 강하속도는 6m/s 이ㅎι 순간최대 강하속도는
8 m/s 이하일 것

2. 사람이 정상적 인 자세로 강하할 때 정지하지 아니
하여야 하며, 평균 강하속도 4m/s 이하, 순간최대
강하속도 6m/s 이하일 것

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

※ 기타 : " * 〃 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2항 및 동 업무세칙 제10조제2항에
의거 형 식시험을 생 략한 시험항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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